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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

결     정     서

①사    건
국선대리인 선임허가 2020 – 2호

『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』국선대리인 선임허가신청

②신  청  인
 고승구

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

③신  청  일  2020. 3. 16.

④ 주    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한다. 

⑤신청취지

◦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20-82호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’ 

사건에 대하여 신청인(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)의 국선대리인 

선임 신청을 허가한다.

⑥이      유

◦ 신청인에 대하여 ｢행정심판법｣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

선임을 허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

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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